
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 개 요

○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

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

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

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【별표 2 조직도 변경】 (제116회 이사회, 2023. 12. 21.)

○ 변경 사유: 직제 및 정원규정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직도(별표 제2호) 변경

- 市 창조산업정책실행력강화, 본부수행기능및역할명확화를위한본부명변경

ž 본부명 변경: R&D지원본부(ï 혁신성장본부), 창조산업본부(ï 콘텐츠본부)

○ 변경 내용

- 조직도(별표2) 현행화

현 행 개 정 (안)
<별표 2> 조직도 <별표 2> 조직도



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(안)

서울경제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<별표2. 조직도> <신설 2021.12.28.> <개정 2022.7.5., 2023.12.21>

조 직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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